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2. 31.>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제30조제2항 관련)

구분 내용 기준

장비

 1. 적외선 온도계 1대 이상

 2. 데이터 기록계 1대 이상

 3. 온도·습도계 1대 이상

자산

법인 자본금

2억원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기술

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기계, 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에너지 또는 가스 분야의 기사
3명 이상

비고

  1. 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말하며, 납입자본금과 최근 1년 이내에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실질자본금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나머지를 말한다)가 모두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2. 개인인 경우 자본금은 자산평가액으로 하되, 자산평가액은 등록된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3. 기술인력 중 기사는 같은 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한국

에너지공단에서 인정한 에너지진단사로 대체할 수 있다.

  4. 한 사람이 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기술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